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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래 내 역 서

판매업소명( )

거 래
연월일

식육ㆍ
포장육의
종 류

물량
(kg)

원산지
( )

부위
명칭

등급 도축장명
개체식별
번호(선하
증권번호)

매입처
( )

※ 적는 요령

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,

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, 육우,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( )안에 함께 적는

다.

②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, 수입의 경우 ( )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

다. 다만,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

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( )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.

③ 부위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, 등심, 목심 등으로 적고, 지

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,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

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“○○혼합”으로 적을 수 있다.

④ 등급(「축산법」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)은 농림수산식품부

장관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

된 육질등급(1+등급, 1등급, 2등급 등)을 적는다.

⑤ 개체식별번호는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(수입된 쇠고기만 해당한다)를 적는다.

⑥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, (

)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는다.

⑦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, 식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매입처

를 적는다.


